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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
나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네덜란드
에서 처음 개발된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SCM)을 이용
하여 행정부담 감축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있다.1)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한 사례로는 벨기에의 부가가치세와 기업허가 부문, 덴마
크의 전체 규제,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와 통계 부문, 프랑
스･이탈리아의 기업허가 부문, 헝가리의 부가가치세 부문 등
이 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
용모델을 이용하여 회원국 간 행정부담을 측정･비교하고 양질
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기업의 행정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다. 행정
부담의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 행정부담을 더 정확히 식별할 
수 있고,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

1) 유럽의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개혁 동향에 대해서는 임호열･박진
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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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종한･

최종일･조주현(2006), 국무조정실(2006),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
구원(2007)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어 유럽 여러 국가
에서 적용되고 있는 행정부담 측정방법, 즉 표준비용모델을 기
초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현행의 행정부담 측정방법에 대해
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국에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양질의 규제개혁을 위
한 행정부담 감축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진행한다. 첫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이론의 기
초를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표준비용모델을 가지고 행정부담
을 실제 측정한 사례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실증적인 문제점
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유럽 여러 나라의 행정부담 운용 경
험을 정리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행정부담 측정 추
진 시 정책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이론적인 기초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비용모델의 구조, 추정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모델 등을 정
리･검토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
험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이 분석에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그동안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조사도 포함하였다. 제Ⅳ장에서
는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행정부담 측정모형의 원형과 변형들
을 더욱 더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부담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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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제Ⅴ장에서는 행정부담 측정에
서 제기될 수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과 국내외의 실증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여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 논의한다. 하나는 행정부담 측정에 있어서의 고려사
항을 정리하였고, 다음으로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해야 할 경
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사항은 
무엇인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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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준비용모델의 이론

1. 표준비용모델의 이론구조 

<그림 1>은 전체 행정비용의 구조를 보여준다. 행정부담
(Adminisrtative Burdens; AB)은 규제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업
이 유지해야 하는 행정비용의 일부이며, 행정비용은 규제가 폐
기되더라도 기업이 계속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의 범위를 벗
어나기 때문에 행정부담은 행정비용의 부분집합이다.

<그림 1 >  표준비용모델의 이론구조
전체 행정비용

기업의 행정비용 중앙정부 규제로 인한 
행정비용

규제 폐지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하는 행정활동 규제로 인해 기업이 해야 하는 

행정활동, 즉 행정부담
자료: International SCM Network(2005)

표준비용모델은 중앙정부에 의해 기업에 부과되는 행정비용
을 추정하는 단순하고도 일관성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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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모델은 개별 규제의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따
라서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행정부담 측정은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규제의 합리
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 <그림 2>는 표준비용모델의 구조
를 보여준다.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 IO)는 공공부문
이나 제3자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로부터 발생
하는 의무이다. 즉, 정보를 생산하고 준비하고 공공당국이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감
사･방문･조사 등의 허용, 협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관련 정
보를 수집･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의무 등을 포함한다.2) 각 
정보제공의무는 몇 개의 자료요구(Data Requirement; DR)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즉 자료요구는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하는 데 제공
되어야 하는 정보의 각 요소이다. 행정활동(Administrative Activities; 
AA)은 각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몇 개의 
행정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비용모델을 이
용한 행정부담 측정이라고 하면 각 행정활동의 비용을 추정하
는 것이다.3) 각 행정활동은 내부비용과 외부비용 및 취득비4)로 
이루어진다. 

2) Better Regulation Executive(2005) 참조 
3) 정보제공의무 및 행정적 활동의 유형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Boeheim(2006) 

참조
4) 취득비는 정보제공의무나 자료요구를 따르고 그 목적을 위해 필수적으

로 사용된 유형자산의 화폐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비용은 내부비
용과 외부비용과 함께 행정부담으로 비용변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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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정보보고의무, 자료요구 및 행정적 활동
규   제

내부비용
 ･임금률
 ･시간
 ･간접비 
외부비용
 ･임금률
 ･시간
취득비
(화폐가치) 

정보제공
의무 1

정보제공
의무 2

정보제공
의무 n

자료요구 1

자료요구 2

자료요구 n

행정적 
활동 1
행정적 
활동 2
행정적 
활동 n 

자료: International SCM Network(2005)

2. 간단한 표준비용모델5)

기존의 정보제공의무로 발생하는 전체 행정부담은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여기서  × (1)

단,  : 개별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
      : 분석에 포함된 정보제공의무의 수
정보제공의무의 가격은 당해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는 행정

5) CPB(2005), The Federal Government(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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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단위당 임금률에 그 행정활동을 수행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 (2)

단,  : 개별 정보제공의무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가격
   :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금률
    :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표준비용모델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떤 표준적인 활동에 대한 시간이 측정된다. 따라서 는 정
보제공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표준적인 활동에 들어
가는 시간의 총합이다. 

또한 표준적인 정보제공의무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수행
한다. 표준적인 행정활동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임금률의 
차이로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 정보
제공의무의 충족을 위한 임금률은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표
준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임금률을 시간으로 가중평균
한 값과 같아진다.6) 즉,   

 
 



,      


 × (3)

단,  :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시간
   :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금률

6) 네덜란드의 경우 표준적인 행정적 활동은 14개(즉, N=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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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은 정보제공의무의 영향을 받는 기업 수에 연간 빈
도수를 곱한 값이다. 즉,
 

 × (4)

단, : 기업 수
     : 빈도수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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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

1. 네덜란드의 행정부담 연구결과

1994년에 시작하여 2003년도에 규제개혁의 깃발을 든 네덜
란드는 규제개혁의 세계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행정부담의 약 25%를 감축한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CPB(2005)는 2002년 네덜란드 GDP는 약 4,450억 유로, 모든 부
처의 총 행정부담액은 127억∼164억 유로로 추정하였다. 따라
서 네덜란드의 행정부담액은 GDP의 약 2.9∼3.7%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과도한 행정규제와 최소한의 규제 간에 
균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7년까지 행정부담을 
25% 감축하기로 하였다. 행정부담의 25% 감축은 GDP의 1.5%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1.7%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
다.7) 네덜란드는 행정부담의 국제 비교에서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높은 행정부담을 지고 있었다.

네덜란드 행정부담 감축정책은 성공적이었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이 같은 성공의 배경에는 네 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25% 행정비용 감축목표를 들고 나와 
주목을 끌 수 있었고 개혁을 서로 논의하기가 용이하였다. 네
덜란드가 이러한 개혁목표를 들고 나오기 이전까지 이러한 목
7) 네덜란드 경제분석청(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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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내건 국가는 없었고 그 이후 네덜란드의 접근법을 채택
한 국가가 많아졌다. 둘째로 재무청 내에 조정국을 둠으로써 
개혁을 성사시키기가 용이하였다. 재무청이 내각에 있었던 예
산 부문과 연결시키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셋째로 독립적인 
기구로서 네덜란드 행정부담 규제국(The Dutch Advisory Board on 
Administrative Burden; Actal)을 설치하여 개혁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었다. 넷째로 기업비용을 감축하자는 의회 내 모든 정파
의 합의가 있었다. 이로 인해 특정 정부를 뛰어넘어 개혁이 지
속될 수 있었다.8)  

2. 네덜란드 이외 국가의 행정부담 추정결과

(1) EU 주요국의 행정부담 추정치
2003년 EU 주요국의 행정부담/GDP 비율을 추정한 결과, 약 

1.2∼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는 2.9∼
3.7%, 덴마크는 1.5∼1.9%, 체코는 2.6∼3.3%의 행정부담을 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리스와 헝가리는 GDP 대비 
5.4∼6.8%의 매우 높은 행정부담은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8) World Bank Group(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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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 0 3년 중 E U  주요국의 행정부담 현황
(단위: %, 억 달러)

국가 GDP 비중 행정부담액 국가 GDP 비중 행정부담액
독일 2.9∼3.7 669.7∼854.5 덴마크 1.5∼1.9  30.1∼38.4

영국 1.2∼1.5 190.5∼243.0 폴란드 4.0∼5.0  78.2∼99.7

프랑스 2.9∼3.7 482.4∼615.5 그리스 5.4∼6.8 82.9∼105.8

이탈리아 3.6∼4.6 485.2∼619.0 핀란드 1.2∼1.5 17.9∼22.8

스페인 3.6∼4.6 267.1∼340.8 아일랜드 1.9∼2.4 25.1∼32.1

네덜란드 2.9∼3.7 133.1∼169.8 포르투갈 3.6∼4.6  47.3∼60.4

벨기에 2.2∼2.8  63.4∼80.9 체코 2.6∼3.3 21.0∼26.8

오스트리아 3.6∼4.6  87.7∼111.9 헝가리 5.4∼6.8 34.8∼44.4

자료: CPB(2005)

(2) 각국의 행정부담 추정결과
가. 영국

EU 회원국 중 영국은 순응비용을 평가하여 왔다는 점에서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 분야에서 통합된 분석을 하고 있다. 표
준비용모델을 채택하게 된 것은 2005년 Less is More의 출판에 
맞추어 규제개선 태스크포스(Better Regulation Task Force; BRTF)가 
이를 추천한 이후부터이다. 이 책에서 추천한 것은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원칙이다. 즉, 필요한 곳만 규제하며, 행정부담 비
용을 감축하는 엄격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과 공공부문의 감
독과 집행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2005년 9월에 기준 
측정(baseline measurement)을 시작하였고 16개 부서가 기준 측정
에 포함되었다. 이 기준 측정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선사업 
등과 같은 준사적기업이 포함되었지만, 공공부문과 시민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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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 않았다. 자료요구는 덴마크 표준비용모델과 같이 수동
과정, 부분자동과정, 완전자동과정 등 세 과정으로 구분되고, 
콘텐츠 자료요구는 기업에 대한 자료, 생산된 제품관련 자료(구
입, 판매, 제품), 생산과정자료(생산, 인력) 및 회계자료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행정활동은 원래 16개의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영국은 7개의 행정활동으로 그룹화하였다. 

영국 수상은 2005년 11월 간소화 초안을 발표한 이후 3개의 
부서(산업무역성, 환경･식품･농업성, 보건･안전청)의 25% 행정부담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영국 HMRC(HM Revenue & Customs)는 영
국 조세법의 행정부담을 측정하였다.9) 영국 조세규제의 행정
부담은 51억 파운드였다. 이 중 41%는 내부비용(기업이 순응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의 비용), 49%는 외부비용(중간거래자들과 일
하는 데 들어간 비용), 9%는 취득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
분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세규제가 
복잡해질수록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중간거래자들의 사용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 행
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세체계를 빠르게 변화
시키는 것이다. 조세부담의 86%는 85개의 정보의무에 의해 나
타났다. 또한 영국의 2005년 총 행정비용은 311억 파운드이며, 
여기서 규제가 없더라도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 즉 일상
적인 기업행정비용(business as usual cost)을 제외한 행정부담은 
198억 파운드로 GDP의 1.6% 수준으로 나타났다.10)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기업의 체감도 

9) KPMG(2006) 참조
10) 국무조정실(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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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해 규제가 없더라도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인 
일상적인 기업행정비용은 총 행정비용에서 제외하여 감축계획
에 포함하지 않았고, 기업의 과민비용(irritating cost)을 측정에 반
영한 점이다.  

나. 체코

체코는 2005년도에 행정부담 측정을 시작하였다. 행정부담 
측정은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것이었
지만, 약간 변형된 접근법을 추구하였다. 

기준 측정(baseline measurement)은 민간부문에 부과된 정보의
무에 국한되었다.11) 정부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업환경
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무를 정
의하고 획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 기준 측정에 포
함되는 영역은 재정, 교육, 체육, 문화, 노동･사회관계, 보건, 
법무, 내무, 산업･무역, 지역개발, 농업, 운송, 환경 등 다방면
에 걸쳐 있으나 외무, 국방, 국가원재료비축 부문 등 3개 부문
의 민간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시간 등과 같은 최소 행정부담 같은 규정은 체코의 행정부

11)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존 규제에 따른 행정부담 측정이 이루
어지면, 이를 기준 측정(baseline measurement)이라고 한다. 기준 측정
은 감축의 목표설정과 감축의 효과 측정의 기준이 되며, 3∼5년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감축목표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부처별로 
설정되며, 통상 향후 4∼5년간 총 행정부담의 25%의 감축 규모가 달
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선도국가의 경험상 나타났다. 각 부
처는 할당된 감축목표에 따라 부처 자체적으로 간소화 계획
(Simplification Plan)을 수립하게 되며, 행정부담 총괄부처에서 각 부처
의 간소화 계획을 심사하여 최종 간소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길홍
근(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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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조사에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효율기업에 대한 핵심적인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지만, 규제개선단(better regulation unit)은 국
제적인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 따라 어떻게 정상효율기업을 
식별한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는 하였다. 

체코 정부는 행정부담 측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2010년 
말에 달성할 전체 행정부담 감축목표로 20%를 설정하였다. 체
코의 경우 전체적인 행정부담비용은 약 3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의 약 2.9%, 1인당 300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덴마크

덴마크는 2004년부터 기업의 행정부담을 표준비용모델을 이
용하여 측정을 시작하였다. 15개 부서에 대해 먼저 행정부담
을 측정하고 기업에 행정부담을 적게 부담하는 부서는 나중에 
측정하기로 한 것이다. 덴마크는 성장전략에 따라 2010년까지 
행정부담의 약 25%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부담 측정을 매년 업데이트하기로 하였다. 표준비용모델은 행
정부담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덴마
크 정부가 고용한 컨설팅기업은 법규들을 정보의무와 자료요
구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 책임 있는 부서에 제출하였다. 덴마
크에서 정보제공의무는 자료요구로 다시 나누어지고, 자료요
구는 두 유형, 즉 자료요구-과정과 자료요구-콘텐츠로 분류되
었다. 과정상의 자료요구는 자료요구에 순응하는 과정을 설명
하는 것으로 수동과정, 부분자동과정, 완전자동과정의 세 분류
로 구분된다. 또한 콘텐츠상의 자료요구는 7개의 분류로 다시 
나누어진다. 기업데이터, 구매, 판매, 제품자료, 생산자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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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회계자료로 구분된다. 
기초측정 결과를 보면 덴마크에서는 행정부담이 과중한 7개 

부서가 기업의 행정부담의 약 95%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업청, 국세청, 가족･소비자청, 노동청, 환경청, 식품농
어업청, 법무청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더구나 행정부담의 약 
90%는 각 청의 10개의 가장 과중한 규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덴마크는 25%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해 행정부담이 가
장 과중한 7개 행정부서와 각 행정부서 내 행정부담이 가장 
과중한 10개 규제에 집중하였다. 

라. 기타부문별 행정부담 측정

각 부처별 행정부담과는 별도로 각 부문별로 행정부담을 측
정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 이 같은 부문별 행정부담 측정
에는 중소기업 행정부담 측정, 건강･안전부문의 행정부담 측
정, 부가가치세 행정부담 측정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첫째로 캐나다 정부의 소기업 규제비용 추정결과에 의하면, 
기업이 12개의 정보보고의무에 순응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당 
순응비용은 약 3,800달러로 추정하였다. 고용 관련 정보보고의
무에 1,003달러, 조세 관련 정보보고의무에 2,166달러, 기업등록 
등과 같은 기타 규제에 634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관련 정보의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복잡성의 정
도와 순응비용 간에 높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
기업의 종업원당 순응비용이 대기업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2) 

12) Government of Canada(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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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건강･안전원(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2006)은 표
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부과된 모든 규제의 
결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추정하였다. HSE는 
111개의 규제를 갖고 있었고, HSE의 총 행정비용은 28억7천만 
파운드로 추정되었다. 이 비용 중 45%는 두 개의 규제에서 발
생하였다. 즉, 작업장에서 건강･안전규제 1999와 가스안전규제 
1998이 그것이다. 상위 11개의 규제가 기업의 총 행정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건강안전법으로 기업에 부과된 행정
비용의 대부분은 고용자들의 건강안전평가에 필요한 사항, 기
록유지, 건강안전에 대한 정보생성을 위한 정보보고의무 등이
었다.   

셋째로 OECD(2008)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행정부담을 
연구한 바 있다. 조세행정부문의 행정부담을 연구한 결과 많은 
국가에서 조세규제는 기업에 중요한 행정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부가가치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3. 우리나라의 행정부담 측정 및 실증사례 

(1) 표준비용모델 일반에 대한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동안 행정부담에 대한 몇 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행정부담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
뿐만 아니라 일부의 연구는 실제 행정부담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실증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관련 이론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비교적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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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연구결과에 이르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행정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을 갖는 것
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 모
형 등 표준비용모델의 엄밀한 적용을 통해 행정부담액을 추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 수
집에 따른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행정
부담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 이들 연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선 김신(2005)은 OECD 국가의 행정부담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부담의 측정모형인 표준비용모델의 주요 내용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험을 통해 우
리나라에 이 모델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국무조정실(2006)은 국내 기업의 행정부담 실태를 네
덜란드 방식의 표준비용모델을 참고로 하여 시범적으로 조사하
였다. 대기업 9개사, 중소기업 10개사 등 총 19개 기업을 대상으
로 행정부담비용을 추정하였다. 조사대상 기업 전체가 응답한 
행정부담 건수는 693건이었다. 기업별 행정부담 건수는 최고 
117건에서 최저 13건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은 평균 55.3건, 중
소기업은 평균 19.5건으로 나타났다. 19개 기업 전체의 행정부
담비용은 총 56억6,400만 원 정도로 집계되었으며 기업당 평균 
행정부담비용은 약 2억9,80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대기업의 평
균 행정부담비용은 5억6,384만 원, 중소기업의 평균 행정부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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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5,89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부가가치 대비 행정부담비용 
비율은 대기업 0.24%, 중소기업 1.75%로 계산되었다. 이는 일반
적으로 이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훨씬 높게 나
타나는 해외 여타 국가의 사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조세, 산업, 노동, 환경, 금융감독 등의 행정부담비
용이 행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들은 행정부담의 개선을 위하여 유사보고의 통합, 불필요한 조
사의 폐지, 자료의 간소화, 보고 횟수 축소 등을 요구하는 것으
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업의 행정부담에 대한 개괄
적인 기초조사로서 의미를 가지며, 표본 수 부족으로 인한 일반
화의 어려움, 방법론적으로 표준비용모형의 엄밀한 적용이 아
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로 국무조정실(2008)의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 개발 연구
과제이다. 행정부담과 표준비용모델의 기본개념과 가정, 측정
과정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행정부담 측정의 기본 매
뉴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을 개발하
였다. 이 매뉴얼은 국제 표준비용모델(International SCM Manual)과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측정모형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이 규제에 따른 정보의무를 준수하
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수
량’으로 표준화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개별규제를 정보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으로 분류한 후 각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
용을 측정하고, 여기에 모집단 수와 빈도수를 곱하여 전체 행
정부담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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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우리나라 표준비용모델의 정보의무, 자료요구 및 행정활동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유형과 예시

정보
의무

- 행정부담 측정의 가장 기본단위로
서 행정기관이 법령 등에 의거,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정보를 서
면･전산･기타 다른 형태로 행정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치, 갱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는 것 

- 행정기관 외에 민간기관 또는 제3자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

-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단순히 
작성하여 비치하는 의무도 포함

◦허가신청: 건축허가, 위험물 판매 
신청

◦신고: 문화재 매매업 신고
◦등록: 사업자 등록
◦보고의무: 세무보고 등
◦조사･감사 협조의무: 세무조사 등
◦서류 등의 비치 및 갱신 의무: 문

화재 매매･교환 장부 비치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의무: 인증

마크, 흡연 경고내용 부착의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투자

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의무

자료
요구

- 각 정보의무는 한 가지 이상의 자
료요구를 포함하며, 자료요구는 
정보의무 준수를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나 일련의 정
보를 의미

◦기업자료: 기업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생산자료: 생산규모, 생산물
◦인사자료: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

(보수, 휴가 등)
◦구매자료: 투입물에 대한 정보 
◦판매자료: 매출액  
◦생산품자료: 소비자 정보, 생산품 

자체 정보 
◦회계자료: 위 6개 분류로부터 처

리된 정보

행정
활동

- 각각의 자료요구에 따라 기업체는 
필요한 정보를 준비, 제공하기 위
하여 수많은 특정한 행정활동을 
내･외부적으로 하게 됨

- 표준비용모델은 통상적인 기업이 
각각의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인터뷰 등을 통
해 계산한 뒤 총 행정부담 산출

- 국제 표준비용모델에서는 행정활동
을 16가지로 분류하나, 우리나라 매
뉴얼에서는 영국과 같이 7가지 유
형으로 분류

◦정보의무의 숙지
◦필요한 정보검색과 수집 및 평가
◦필요한 수치의 계산, 검토 및 수정
◦정보 보고(보고서 작성, 복사, 서

류정리, 배포, 자료제출 포함)
◦결산 및 비용 지불: 세금, 요금 등

의 지불 
◦회의 개최(내부회의 및 외부회의) 
◦정부의 조사 협조 및 시정사항 수용

자료: 국무조정실(2008) 재구성



26 ｝주요 국 의  표 준비 용 모 델 운용  경 험 과  정 책 적 시사 점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측정대상과 측정범위를 구체화하였으
며, 측정과정은 4개 국면(phase), 15단계(steps)로 되어 있는 기본 
모형을 유지하되13) 일부 단계들을 통합하여 6단계로 설정하면
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수행할 사항들과 측정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양식 등을 마련하고 있다(<표 3> 참조). 

넷째로 안혁근(2007)은 정부에 의해 부과된 기업의 행정부담
에 따른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을 
제시하여 OECD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감축(Red Tape 
Scoreboard)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확한 행
정부담 측정결과에 대한 계량적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결과의 부족으로 기업환경에 적합한 
정량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08)는 전체 경제규제를 시장규제, 행정조
사부담, 납세순응으로 구분한 후 총 규제비용을 78조1천억 원
(2006년 GDP 대비 9.2%)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사부담은 
이종한 외(2006)의 추정치를 수정하여 추정치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길홍근(2008)은 행정부담 감축정책 배경 및 필요
성, 행정부담과 표준비용모델의 개념, 선진국의 행정부담 감축
사례, 우리나라 도입계획 등을 정리한 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13) <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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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우리나라 행정부담의 측정단계
측정절차 주요 사항

1. 정보의무 및 자료
요구 분석

 - 규제목록 작성
 - 정보의무･자료요구 분류

2. 수량변수 확인  - 수량변수(연간 횟수, 모집단, 빈도수) 확인
 - 대상기업그룹 확정 및 구분

3. 조사 준비
 - 조사방법(대면인터뷰, 직접인터뷰, 전문가 평가) 결정
 - 인터뷰 지침 준비 및 설문조사 설계
 - 대상기업 선정

4. 조사 실시  - 대상기업 인터뷰 실시
 - 전문가 평가 실시 및 평가

5. 자료검증 및 행정
부담 계산

 - 자료 검증 및 표준화
 - 행정부담비용 계산
 -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구분

6. 결과정리 및 보고  - 보고서 작성
 - 결과의 DB화

자료: 국무조정실(2008) 

(2) 표준비용모델을 응용한 사례연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사례연구결과를 비

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들 두 연구는 정형화된 표준비용모
델을 이용하여 비교적 충실하게 우리나라 산업의 행정부담액
을 추계한 대표적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로는 이종한･최종일･

조주현(2006),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2007)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종한 외 연구는 화물운송업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
부담액을 추산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2007)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2개 법률의 행정부담을 
시범측정한 것이다.   

우선 이종한 외의 연구는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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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담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
이고 규제개혁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 사후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을 계
량화하는 표준비용모델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도로화물운송
업에 적용하여 행정부담액을 추정하였다.14) 우리나라 화물운
송업의 부가가치 대비 행정부담은 3.04%로 이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면 곧 GDP의 약 3.04%에 달하는 행정부담을 우리 기업
이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표준비용모델을 규제의 영
향분석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로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연구원(2007)의 공동연구는 행
정부담 측정 매뉴얼에 따라 노동부와 소방방재청 소관 대표적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
업에 대한 행정부담을 시범측정함으로써 행정부담 매뉴얼의 미
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본격적인 측정에 앞서 측정의 모범사례
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정부가 마
련한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을 이용하여 일부 법률을 중
심으로 한 행정부담 추정을 시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분석결과, 법률별 부가가치 
대비 행정부담 비율은 평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0.00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약 0.0016%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는 등록된 규제목록을 근거로 하여 규제가 신설되었으나 시행 
전인 규제는 목록에서 제외하고 정보의무와 관련 없는 규제는 
최종목록에서 제외하여, 최종 시범측정대상 정보의무는 산업안
14)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행정부담액을 추계한 OECD(2005)의 연구결

과와 비교해 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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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법 42개, 위험물안전관리법 20개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
졌다. 법률별 행정부담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약 675억 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약 13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정부담 시범분석을 토대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정부담 측정의 한계 및 보완과제를 정리하여 
놓고 있다. 첫째는 규제유형과 정보유형의 차이를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수량변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행정부담비용은 가격변수보
다는 수량변수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
얼에는 수량변수 계산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량변수=
대상기업 수×빈도수’로 계산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정보의무가 
그 성격상 빈도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정상효율기업을 식별하는 어려움이다. 비정
상･비효율기업을 식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해당 측정치가 정
상기업들의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이를 일정한 기준
에 따라 인식하여 제외하는 것이다. 넷째로 외부비용의 표준
화 문제이다. 외부비용과 내부비용 표준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이종한 외(2006)의 연구와 국무조정실 외(2007)의 연
구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이종한 외의 연구는 가능한 한 자료
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의 이론을 바탕
으로 하여 행정부담을 추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비교는 주
로 첫째로 규제목록,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둘째로 비용변수
의 확인, 셋째로 행정부담 도출의 방법 그리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회성 비용 포함 여부 및 일상적인 활동의 비용분
류 등 행정부담 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적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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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해 본 것이다. 국무조정실 외의 연구
는 이전의 연구에 비해 최근의 이론적인 발전을 많이 수용하
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4 >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결과
연구자 이종한･최종일･조주현(2006)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2007)

대상산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운송업)
- 소수의 기업대상의 예비연구 

-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제청)

측정단계 － - 국제표준모델과 달리 6단계로 축소

규제목록, 
정보의무, 
자료요구

- 화물자동차운수 관련
  사업허가 신청, 사업허가사항 신

고, 사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사
업변경허가 신청, 사업영업소허
가 신청, 사업 양도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휴지
(폐지) 신고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신규 변경 
신고, 차고지설치확인신고서 

-  등록규제 목록에 근거
 ◦임의적 자발적 규제 제외
 ◦제3자에 대한 정보의무 포함
-  8가지 정보의무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 보고, 

조사･감사, 서류비치･갱신, 제
3자를 위한 정보표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  등록규제 41건 중 28건 

비용변수
확인

- 투입인력: 내부인력･외부인력 
- 투입인력의 등급결정 및 당해 인
력의 업무수행시간 및 등급별 인
력의 평균시간당 임금

- 행정보고 사항을 완료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구입해야만 하는 물
적 자산에 들어가는 비용

- 기업이 행정보고활동을 하는 데 
따르는 간접비용: 25%

- 비용변수: 부처의 연차보고서, 내
부통계자료,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확인

-  가격변수: 정보의무별 소요시간, 
외부비용, 취득비용, 간접경비 
등은 인터뷰･설문조사로 측정

- 간접비는 실측결과 약 25%를 적용

행정부담
비용
도출

- 해당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행정
비용 산출

- 각 자료요구에 대해 합산
- 이러한 활동을 한 전체기업 수에 
곱하여 산출

-  가격변수: 시간당 임금률, 시간투
입량을 이용하여 인건비 계산

-  외부비용: 
 ◦취득비는 우편비, 인쇄비, 기

계, 소프트웨어, 기타로 분류 
 ◦외부용역비는 해당 정보의무별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의 정보
의무 이행시 발생하는 외부비
용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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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연구자 이종한･최종일･조주현(2006)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2007)

일회성 
비용 －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
법에서 일회성 비용으로 분류될 
정보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일상적인 
활동비용 －

- 전문가 회의 결과, 일상적 활동비용
으로 분류된 정보의무는 총 5건

행정
활동
수준

- 규제사항(정보제공의무)과 그로
부터 파생되는 자료요구에 대한 
행정부담을 측정

- SCM이 요구하는 16개로 구분하
여 조사(실제 추정은 곤란) 

-  행정부담별 조사

대표기업 - 대표기업: 설문항목에 적합한 소
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  소관부처에서 제공하는 기업을 
업종별･기업 규모별로 구분

주요
정책제언

- 화물운수업의 행정부담 비율:
 3.04% → 전체 경제로 확대 적용

-  부가가치대비 행정부담비용
 ◦산업안전보건법: 0.005%
 ◦위험물안전관리법: 0.00163%

자료: 이종한･최종일･조주현(2006. 12),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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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방법상 문제점

1. 표준비용모델의 원형과 변형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행
정부담의 측정은 가장 먼저 네덜란드가 추진하고 이후 유럽 
및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를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
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
여 행정부담을 추정할 때, 표준비용모델의 원형(prototype)과 변
형(variants)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 같은 논의를 반
영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비용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행정
부담을 추정하고 이를 규제개혁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
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늘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덴마크, 체코, 영국, 독일 등은 이미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행정부담액의 기준 측정을 시작하였거나 마친 상태
에 있다.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사례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 <표 5>
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행정부
담 측정이 비교적 표준적인 표준비용모델을 유지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행정비용 감축방안의 하나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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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실제 추진
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목적･의도･목표, 행정비용의 정의, 
핵심추정식, 간접비용 및 정확한 수량변수와 가격변수를 추정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초자료와 추정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르
고 또 지속적으로 다른 변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변형된 
표준비용모델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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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과 그 변형의 비교

가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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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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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각국 행정부담 측정

(1) 정상효율기업의 가정
행정부담의 객관적 측정과 편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상효

율기업(normally efficient firm)’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부담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부담의 추정을 위한 데이터 수
집과 분석을 위해 정상효율기업이 사용한 시간과 비용에 초점
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 접
근법이다. 표준화와 정규화 절차와 관련되는 개념인 정상효율
기업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적게도 많게도 아닌 상태
로 행정업무를 다루는 목표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별히 효
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기업은 행정부담 측정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정상효율기업을 실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혼란과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덜란
드의 경우 무작위표본추출(ramdom sampling)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따라 대표기업(typical firm)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
였다.15) 이종한 외(2006)는 화물운송업 행정부담 추정 시 설문
항목에 적합한 소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고 밝히
고 있다.  

15) Boeheim(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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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담 측정의 포괄범위
체코나 덴마크는 민간기업의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데 비해서 

영국은 민간부문과 함께 준민간부문(quasi-private sector)의 행정부
담도 추정에 포함시키고 있고, 네덜란드는 일반국민(citizens)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부담은 정부의 규제로 
부과하는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
동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EU의 표준비용모델은 
기업부문은 물론 공공부문, 자원봉사부문, 시민에 의해 발생되
는 비용도 행정부담에 포함하여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대부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였다.

(3) 핵심적인 추정식의 차이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행정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 즉 수량(Q)에 가격(P)을 곱하여 추정한다. 우리나
라의 경우 핵심적인 추정식은 네덜란드가 처음 설정하였던 수
량에 가격을 곱한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으
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EU의 표준비용모델은 네덜란
드, 덴마크, 영국 등이 사용한 초기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과
는 달리 임금･간접비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비용을 감안하고 
있다. 간접비 계상의 경우 네덜란드, 덴마크는 25%를 설정하
고 있고, 영국은 30%를 설정하고 있으며 체코의 경우 각 부
처별로 상이하게 간접비를 설정하고 있으나 체코의 규제개선
단은 25%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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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회성･일상적 비용 포함 여부
행정부담을 추정할 때 비용항목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일회

성 비용(one-off cost)과 일상적 행정활동비용(business as usual cost)
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첫째,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일회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원칙(baseline measurement에 불포함)을 고수하고 있으나, 체코나 
EU의 표준비용모델은 일회성 비용을 행정부담의 측정에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영국 모델에서는 일회성 비용을 간접비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성 비용은 행정부담 
측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나 법령의 개
정에 따라 한 번만 비용이 발생하고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는 일회성 비용은 행정부담의 기준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행정부담 측정의 목적이 매년 기업이 정보의무 
준수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측정하여 이를 감축시키고자 하
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일상적인 행정활동비용은 규제가 부과한 정보
의무가 없어진다고 해도 계속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므로 행정부담에
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행정부담 측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은 기업
의 일상적인 행정활동비용은 제외하고 있으나, 주관적으로 느
끼는 과민비용(irritation costs)을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에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적 행정활동비용은 행정
부담 측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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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요구 수준
정보제공의무를 더 세밀한 형태의 자료요구로 구분하는 경

우 추정치의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이것은 세부적인 추정사항
의 부가는 추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덴마크와 영국
은 행정부담 측정치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체코
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
상은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컨설턴트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덴마크와 같이 자료요구 수준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구분
하여 내놓고 있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량변수와 가격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규모와 산
업구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영국에서 산업부문과 경제활
동의 유형이 기업규모보다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
나,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행정부담의 측정에서 기업규모
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이것은 다음에 논의할 정
상효율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6) 완전 규제준수 가정의 비현실성
완전 규제준수(full compliance) 가정은 모든 관련 기업들이 규

제를 완전히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행정부담을 측정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완전 규제준수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라 실
제 행정부담 측정치는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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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 표준비용모델 운용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 시 고려사항

(1) 기업 행정부담 측정단위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체(establish- 

ment)를 추정의 기본단위로 하여 측정하였다. 사업체는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
위의 최소결합체로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1
개의 기업이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경제활동
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기본단위의 문제에 봉
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담의 측정은 정부의 행정부담 매뉴
얼에 따르면 기업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와 
기업체 중 행정부담 추정 시 어떤 기초단위를 이용하여 행정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다공장기업(multi-plant firm)의 경우 정부 규제에 의한 행정
부담은 기업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정부담은 
공장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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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부담 측정은 공장단위의 행정부담을 과소계상하고 측
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행정부담을 과소 측정할 가
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행정부담의 총량을 측정하는 경우 사
업체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자료요구 수준의 통합
자료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요구할 것인지는 제공받는 자료

의 정확도와 측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
선 자료의 정확성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활동별 자료를 어느 
수준에서 요구할지 하는 문제와 어느 산업 수준에서 행정부담
을 측정할 것인지가 주요 검토대상이다. 정보제공의무를 보다 
세밀한 형태의 자료요구로 구분하는 경우 추정치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또 세밀하게 자료분석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더욱 
더 정확하게 행정부담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정방법일 수 있다는 점에
서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행정활동별 
상세한 자료요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 자료요구 
항목들을 유형화한 후에 이를 다시 행정활동별로 구분하여 조
사한다면 질문의 수가 너무 많아 기업이 답변하는 데 많은 애
로를 겪게 될 것이다. 이종한(2006)은 표준비용모델에서 분류하
는 16가지 표준적인 행정활동으로 자신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대개 1∼2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면
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자신들
의 업무프로세스를 명확히 분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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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행정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행정활동을 세분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업종별 차이･기업규모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불
필요한지의 여부이다. 영국의 경우와 기업규모별 행정활동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보다는 오
히려 산업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또한 국무
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정부담을 
측정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행정활동별 담당자의 연봉과 시간을 비교한 결과 차
이가 거의 없어 기업규모별 분석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보
았다. 또한 법률의 특성상 특정업종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정
보의무가 많기 때문에 업종별 분류도 역시 큰 의미가 없었다
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업종별･기업규모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정상효율기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몇 개의 행정부담 사례연구는 대부분 특정한 법률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기업규모별 차이의 중요성이 크
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정보의무를 부과하
는 경우 산업별 차이가 더 큰 결과 차이를 가져 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산업을 어느 수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고려사항이다. 우리나라 행정부담 매뉴얼에 따르면 

16) Boeheim(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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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igit 수준의 총량화된 산업구분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여 분
석하는 것이 분석의 정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3) 수량변수와 완전순응 가정
행정부담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격과 수량 

변수이다. 즉 행정부담
  



×이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
담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Q이다. Q는 식(4)에 따르
면 빈도수(F)와 행정부담을 받는 기업 수(FF)를 곱한 값이다.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2007)에 따르면 수량변수의 정확
한 측정이 행정부담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비용모델에서 수량변수의 추정은 대상기업 수에 빈도수를 곱
한 것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신청 등 상당수의 정보의
무가 그 성격상 빈도수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거나 법률에서 
빈도수를 규정하지 않아 빈도수에 대한 수량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과 수량 중 수량변수의 추정문제는 정확한 추
정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수량변수의 추정
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가정은 행정부담의 측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은 정부 규제를 완전히 준수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2007)의 연구에서
는 이 가정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채로 행정부담을 측정하
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순응 가정의 현실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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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규제 외 행정부담 측정
행정부담을 분석하는 경우에 측정의 기초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행정부담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표준비용모델에서 언급한 규제의 
의미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의 규제의 정의를 따르나 제3조
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국민은 측정
범위에서 제외한다.17)

2007년 5월 말 현재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정부 규제는 5,000
여 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담의 측정에 이용되는 
규제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보고의무, 조사･감사 협조의
무, 서류 등의 비치 및 갱신의무,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의무, 
제3장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등록된 규
제목록을 근거로 행정부담을 측정할 경우 상당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규제목록에 
등록된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목록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규제까
지도 모두 새로 조사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
무총리실과 중소기업연구원(2007)의 행정부담 측정에 있어서 
등록규제만을 대상으로 시범측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행정부담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미등록규제 조사에 따르면 각 법률에서 
미등록된 누락 규제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18) 오히려 행정
부담의 측정은 제로베이스에서 행정부담의 분류방식에 따라 

17)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규제의 정의 및 제3조 규제의 적용범위 참조 
18) 한국경제연구원(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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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사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5) 정상효율기업 선정과 표본규모 확대
표준비용모델이 지향하는 개념은 정상효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효율적이거나 특별히 비효율적인 기업
의 자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설문조사로부터 얻어진 자
료들이 특별히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기업의 자료라고 판
단되면 정상효율기업의 활동과 연관된 표준 소요시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업인터뷰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상효율기업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행정부
담 측정 매뉴얼은 해당 측정치가 정상기업들의 평균치에서 크
게 벗어나는 경우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외하고 있다. 예
컨대 평균치 ±2의 표준편차 값을 벗어나는 경우 또는 최소치
와 최대치의 차이가 2∼3배수 값을 벗어나는 측정치를 비정상, 
비효율기업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예로 들고 있다.19)

그러나 이러한 행정부담 측정에서 충분한 표본기업의 확보
와 함께 산업･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측정오류
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산업･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서 행정부담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배경에는 충분
한 수의 행정부담 기업 수를 확보하지 못한 데서 오는 통계적

19) 비정상, 비효율기업의 사례로 첫째로 신규 설립되어 해당 행정부담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기업, 둘째로 기업 내의 업무분
담이 적절하지 못하여 해당 행정부담을 비정상적으로 고급인력 또는 
타 직종인력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소요시간 및 비용을 과다･과소하게 
하는 경우, 셋째로 비정상적으로 외부획득비용, 용역비용을 많이 지출
하는 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
원(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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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비정상･비효율기업을 선정함에 있
어서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산업 간 차이를 고
려하여 비정상･비효율기업을 선정하는 문제와 충분한 수의 표
본기업 확보 문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산업 간 임금률의 차
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산업 간 차이를 식별하지 않고 이와 같은 판정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정상효율기업으로 선택된 기업의 적절성과 추
정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정
상효율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기업이 분석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표본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충분한 표본기업 확보 이후에 비정상･비효율기업의 통계
적 선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2. 표준비용모델 도입 시 정책방향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측정할 경우에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대
안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기업 관련 규제개혁이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표준비용모
델 개선방안과 이를 실행하는 기구의 문제 등이 중요 검토대
상이다. 이 중에는 e-정부의 확대, 양적･질적 규제개혁의 병행, 
규제순응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의 추정, 중소기업 행정부담의 
감축 및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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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정부의 확대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업무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e-정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
정부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행정부담 감축의 관점에서 정부
를 재조직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20) 행정의 간소화 문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은 중앙정부 간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
료공유를 통해 각종 행정부담을 대폭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행정간소화와 행정부담 감축은 e-정부 문제와 연관 지
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제
공되든지 간에 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사용되고 정
부 간 의사소통을 개선시키는 데 정보통신기술은 기여하고 있
다. OECD도 e-정부의 확대를 통한 행정부담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21) 

우리나라 역시 행정부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e-정
부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는 아직 여
러 측면에서 미흡하고 일부 법률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우
선 현행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
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국민
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라고 규정하여 
첫째로 행정기관 상호 간 정보공유, 둘째로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20)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e-정부 추진 노력에 대해서는 

Munk(2007) 및 Nijland(2007) 참조
21) OECD(2006a, 2006b,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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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
른 행정기관과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정보’는 행정기관들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
다고 적시함으로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규정하고 있다.22)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이미 2006년
에 정부에 의해 마련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하다가 최근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현행 전자정부법에
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중앙사무관장기관(국회사무처, 행
정안전부 등) 소속하에 개별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
용 대상정보는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로 한정한 바 있다. 그러
나 입법예고된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행
정안전부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까지 확대하였으며, 공동이용의 승인 및 승인
의 중단･철회 등 공동이용 절차를 강화하였다. 정보의 공동이
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사
전동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신
원･접근권한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
른 보안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23) 지금까지의 행정정보 공
동이용이 민원 구비서류 중심이었다면 향후 행정정보 공동이
22) 임지봉(2008) 참조 
23) 행정안전부(2008) 참조



Ⅴ. 한 국  표 준비 용 모 델 운용 에  대 한  시 사 점 49

용은 행정자료뿐만 아니라 기초통계자료 공유 등 원칙적으로 
전체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의 확대, 시스템 간 정보연계의 확
대를 통해서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의 행정비용도 획기적
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양적･질적 규제개혁 병행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전반적으로 검

토한 후 규제존치 여부나 규제합리화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
나 행정부담 감축은 규제의 편익과 효과보다는 규제준수비용
을 토대로 행정부담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행정부담을 줄이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규제의 목적과 편익은 그대로 둔 
채 규제의 준수비용을 감축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자 하는 것이 행정부담 감축이라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이란 정부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으로서 고
비용･저효율의 불량규제를 비규제적인 정책수단 또는 양질의 
규제수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제는 규제의 양적 개혁단
계에서 규제의 품질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로 접어들었
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규제개혁이 정부 규제를 축소하
는 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규제의 총량을 축소하려
는 규제 철폐나 완화를 강조하는 접근을 취하였다. 물론 정부
의 불필요한 규제를 양적 측면에서 철폐하는 것이 여전히 중
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고 규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할 때 더 나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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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것으로 규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24)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등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기업들

은 기업에 가해지는 불합리하고 후진적인 다양한 규제 자체의 
폐지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만
을 고려하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이 갖는 의미는 행정규제 그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부담의 감축을 통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
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규제의 양적 축소와 
규제의 품질 제고가 대체관계보다는 보완관계에 있을 때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규제순응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추정 
규제순응은 규제집행에서 대상집단이 규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결정된 지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정부의 권위는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권력으로서 어
떤 정책이나 법･제도를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는 동의가 이루
어질 때 규제순응이 일어난다. 반대로 규제순응이 부진한 이
유는 규제를 통해 실현할 목표에 대한 잘못된 정의, 규제설계
의 실패(규제비용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가 지나치게 법률적인 성격을 지니
는 경우, 관련 정책이나 규제가 집행을 약화시키는 경우, 규제가 시장의 
원칙이나 문화･관례 등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등), 규제집행의 실패, 
그리고 정부기관 및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저하로 실패가 발생
한다.25)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

24) 김종석(2003) 참조
25) 차용진(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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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거나 규제가 지나치게 법률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 규제
순응이 낮을 수밖에 없고 기업은 이러한 규제에 순응하기 위
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 6 >  행정간소화 5가지 방안 
간소화 방법 수행 활동

1. 규제의 제거･

  감소･통합･개선 

- 규제의 제거
- 규제대안 활용
- 규제에서 정보제공의무 제거
-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군에게 정보제공의무 면제
- 보조법령 및 요구사항의 통합
- 규제용어 단순화 및 복잡성 제거

2. 규제순응과정의 
  단순화

- 불필요한 서식과 검열･자료요구 제거
- 서식의 디자인과 명확성을 향상시켜 서류작성에 드는 

시간 감축
- 좋은 규제 기록을 보유한 관련자의 조사감축 등 자원의 
우선순위 결정

- 정보제공요구의 빈도를 감축
- 다양한 정보제공요구를 서로 조화시킴

3. 자료공유와 
  정부 협력

- 이해관련자보다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수집
- 이해관련자로부터의 직접 자료수집
- 이해관련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 법률에서 표준적인 정의를 개발

4. 정보통신기반
  해결책과 서비스

- 인터넷상에서 서식･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함
- 인터넷상에서 상호교환식 서식 작성 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도록 함

- 전자적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이해관련자가 이용가
능한 공용 정부웹 포털 구축

5. 지침･정보제공의
  개선

-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한 쉬운 지침을 개발
- 쉬운 용어로 지침을 재작성
- 정부 공용 웹 포털을 통하여 규제를 온라인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SCM Network(www.administrative-burd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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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준비용모델 네트워크 자료
(2008)는 행정부담을 간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하여 기
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규제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
정부담을 감축하고 규제순응비용을 줄이는 것도 행정간소화의 
한 방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규제순응도가 낮고 복잡하기만 
한 행정절차(red tape)가 존재하는 영역은 조세분야이다. 각국의 
납세행정 분야는 행정부담이 큰 분야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
다.2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기업은 조세행정 분야
에서 많은 행정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컨대 우리나라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식의 
건수는 226건이며 250쪽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71건, 129쪽, 
영국의 12건, 43쪽에 비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으로 많은 건수의 서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의 서식에 담겨 
있는 정보의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계정 내에서도 각각의 항목별로 
서식을 분리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관련 있는 여
러 개의 항목을 모아서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서식의 
수를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세목별 세액대비 납
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분야는 규제평가에서 제외된 분야이
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조세 

26) Government of Canada(2007) 참조
27) 김형준･박명호(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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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영국은 KPMG를 통해 조세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부담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서
로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조세 분야별로 조세규제
를 보여주고 있고 행정부담을 추정해 놓고 있다.28)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법으로 인한 규제순응비
용이 높은 편이고 또 이로 인해 많은 행정 불편이 따르고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법 등 규제와 규제의 변화로 인해 납세자, 특히 기업에 추가적
인 행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추정 등 수량적인 
분석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중소기업 행정부담 경감
지금까지 검토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의 수준이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규제 중 조세 관련 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 네덜란드 중소기
업청(EIM)의 2003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중 90%가 중소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경
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소기업일수록 대
기업에 비해 행정부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행정부
담의 대부분이 고정비용이고, 대부분의 법안이 기업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활동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국무

28) 영국 KPMG에 의한 조세부문 행정조사 분석결과는 http://www.hmrc.gov. 
uk/better-regulation/kpmg.htm에서 찾아볼 수 있음.

29) Chittenden, Kauser, and Poutziouris(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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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실(2006)에 의하면 부가가치 대비 행정부담비용 비율은 대
기업 0.24%, 중소기업 1.7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선 이들의 실태파악 및 경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에 따른 가장 큰 불편은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서류제출 요구이다. 기업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기업의 약 47%가 이같이 답하였다.30) 이에 따라 중소기업
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부담비용 감축목
표를 도입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U 국가들은 표준비용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의 행정부담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
로 비용감축을 추진 중이며 향후 5년간 30% 감축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행정부담비용을 감축
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보고서와 함께 행정부
담 감축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
부분의 연구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대기업의 그것
보다 훨씬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중소기업 대상의 
행정부담 감축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규제시행 시 중소기업 준수지침 공표의무화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SBREFA)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과중
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을 발의
하여 기존의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강화하였다. 
이 법은 연방규제순응원칙과 가이드를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이한 영어로 쓸 것과 함께 연방정부가 중

30) 2008년 4∼5월에 실시된 1,127사의 분석 결과임. 조병선(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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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 규제를 침해하여 발생한 벌칙을 경감시키거나 철회
하는 정책을 성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당
국이 소규모기업 소유자의 규제순응 문제와 집행에 대한 코멘
트와 불평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31)

(5)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체계
행정부담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내 관련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행정부담 감소방안을 상시
적으로 연구･분석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
개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담 측정은 주로 
사후적인 행정부담 통제를 담당하고 사전적인 행정부담 통제
는 현재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행정부담 
감축은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를 조정･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은 행정부담 감
축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크다. OECD 국가의 경
우 행정부담 추진조직은 각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체계에 따라 
규제개혁기관 추진형, 행정간소화 전담기관 추진형, 외부 위원
회형, 분화특화형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
며,32) 각각의 사례는 <표 7>과 같다. 

31) SBREFA(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문
헌에 나타난 내용을 참조 

32) 길홍근(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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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OE C D 주요국의 행정부담 감축 추진기관 유형
유형 핵심내용 주요 사례

규제개혁
기관

추진형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규제 영향평가 등을 관
장하는 규제개혁 추진기
관에서 담당

- 영국 규제개선처
- 미국 예산국(OMB) 산하에 규제개혁실
- 호주 생산성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실

행정간소화
전담기관
추진형

정부의 행정간소화 업무
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
기구 설치

- 네덜란드 재무부 산하 IPAL
- 벨기에 독립기구로 행정간소화청

외부 
위원회형

영구 또는 임시 자문 심
사위원회

- 영국 규제개선위원회
- 네덜란드 행정부담자문위(ACTAL)
- 프랑스 행정간소화추진위원회
- 캐나다 행정부담 감축자문위원회

분화특화형
행정간소화를 위해 필요
한 세부과제 또는 중소
기업 등 대상분야를 특
화한 추진기구 설치

- 미국의 소기업청
- 호주의 산업관광자원부 소속 소기업

지원실 등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소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
책 및 조정역할 수행 

자료：OECD(2006) 및 길홍근(2007) 

행정부담 감축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국의 행정
기관체계, 행정부담 감축정책의 추진범위 및 방식에 따라 결정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
위원회가 규제개혁의 총괄기구로서 규제영향평가, 규제심사, 
기존 규제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담 감축정책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통합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국
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행정부담에 대한 실무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부담 감축에 들어가는 전문성과 업무의 
양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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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표준비용모델의 분석단계
단계 0: 시작

분석에 포함된 기업 관련 규제는 사전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식별. 대
규모 분석, 특히 기초측정치, 사전분석 및 업데이트의 경우에 첫모임
에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 컨설턴트, 그 외 관련 당사자가 참석

단계 1: 사전준비 분석

Step 1
규제의 내용은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로 분해. 정보제공의무는 자료
요구로 구분되고, 관련된 행정적인 활동으로 식별. 해당 부처는 규제
를 국가적 및 국제적 요소로 구분

Step 2 관련 규제의 식별 및 경계 획정
Step 3 정보제공의무의 유형별 식별
Step 4 관련 기업부서의 식별
Step 5 모집단 크기, 임금률 및 빈도수 식별
Step 6 기업인터뷰에 따라 평가된 정보제공의무와 전문가 평가에 의해서 후

에 단계3(Step 14)에서 추정되는 시간소비에 대한 설명
Step 7 관련 비용변수의 식별
Step 8 인터뷰에 사용할 지침서 준비
Step 9 Step 1-8에 대한 전문가 검토 실시
단계 2: 기업의 시간 소비와 비용 분석

Step 10 인터뷰를 위해 선택된 입법 목표집단에서 대표기업 선정
Step 11 기업인터뷰
Step 12 기업부서에 대한 행정활동당 시간과 자원소비의 표준화
Step 13 Step 10-12에 대한 전문가 검토 실시
단계 3: 계산과 보고  
Step 14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를 국가수준으로 확장 적용
Step 15 결과보고 및 데이터베이스에 당해 자료 입력

자료: International SCM Network(2005)


